
해양경계획정 원칙 비교연구

- 완쩐(万震)1)

개요 : 2004년부터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인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는 많은 이견이 있었고 주된 논점이 되었던 것은 양측

의 경계획정 원칙에 대한 주장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은 형평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또한 중국 쪽 대륙붕은 자연적으로 오키나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

히며 배타적 경제수역도 각종 요소를 고려하여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경계획정을 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중간선으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나

눌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경계 획정의 주요 원칙은 이론과 실천의 이중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1. 자연적 연장원칙

 소위 자연적 연장원칙은 자연적 사실에 기초하여 대륙붕이 물에 잠겼더라도 대륙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어 있으면 해당 육지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따

라 실질적으로 해저지역은 해당 연해국이 통치권을 가진 영토의 일부가 된다. 즉 해저

지역은 물에 잠겨 있다 하더라도 영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객관

적으로 대륙붕에 대한 국가의 주권 권리를 반영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자연적 연장원

칙은 대륙붕과 관련된 모든 법률규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연해국이 그 지역 자원의 개발과 탐사를 위해 대륙붕에 행사하는 주권 권리를 일

종의 고유 권리라고 명명했다. 여기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자연적 연장원칙을 긍정했

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륙붕 법률제도에서 자연적 연장원칙이 지도적인 원칙이라는 점 

혹은 원칙적인 지위를 인정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이 대륙붕 해양제도에서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완전 자연연

장 원칙이다. 만약 자연적 연장이 200해리를 넘지 않고 연해국 육지 영토에 영향을 주

지 않는 완전 자연연장을 이룬다면 계속적으로 200해리까지 확장을 할 수 있다. 하지

만 특정한 대륙붕이 천연 해구로 인해 단절이 된다면 그 대륙붕의 범위는 200해리 이

내로 제한이 된다.

2. 등거리선 원칙

1) (1976~)상하이 정법학원, 국제공법 연구



 1969년 북해 대륙붕 경계획정안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등거리 원칙은 대륙붕 협약 조

인국에게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며 관습 국제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등거리 원칙의 

적용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이 되는 강제력을 가진 기본 

경계획정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993년 그린란드 안마옌(Jan Mayen) 섬 

경계획정안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1977년 영-불 대륙붕 사례를 언급하며 1977년 중재

안에 따라 1958년 대륙붕 협약 제6조를 해당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

라서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련된 협약이든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행이든 등거리선과 중간

선 원칙은 대륙붕 경계획정의 국제사법적 관습법 혹은 일반 국제법규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3. 형평원칙

 형평원칙은 국제 관습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형평 원칙은 해양경계획정에서 적용

되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으로 어떤 다른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이나 방법에서 원칙에 부

합할 때에만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형평원칙은 결과의 공정과 합리성을 추구하

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장기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중재안에서 형평원칙은 법적 원

칙 그대로 적용돼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 없었다. 형평 원칙은 형평을 추상적인 정의로 

단순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법률적 규칙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적용

은 항상 대륙붕 경계획정 법률제도 발전의 기초를 이루는 이념과 부합해야 한다. 따라

서 국제사법재판소와 중재재판소의 판례를 볼 때 형평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

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즉 이 공정한 결과를 위해서는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경계획정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하는 국제법과 중재 관행을 통해 필자는 

형평 원칙에는 결과의 형평, 모든 관련 사정에 대한 고려, 경계획정 방법의 비강제성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형평원칙은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뚜렷한 이론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북해 대륙붕 사건은 국제사법체계로 해결한 첫 번째 대륙붕 경계획정사

건이다. 이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형평원칙에 따라 일체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관념을 제시하였다. 그 후의 사법적 관행에서 여러 차례 이러한 

관념에 대해 긍정하였다. 형평원칙은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이미 확실한 지위를 얻었고  

하나의 국제 관습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이 판례는 대륙붕 경

계획정 관행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해양경계획정 관련 법률의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하

였다. 판결 이후 관련 국가는 20여 개의 해양경계획정 관련 조약에 조인을 하였고 이

러한 조약의 대부분은 확실히 적용하거나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형평원칙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78년 영-불 대륙붕 사건의 중재법원은 등거리 원칙은 특수사정 원칙의 제약을 받는

다고 하였으며 그 사정은 ‘특수’한 상황일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등거리 원칙은 형



평원칙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 즉 불공평한 결과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

계획정의 방식이든 그 목적은 모두 적절히 각 특정 조건의 지리 및 기타 관련사정을 

반영하여 공평한 경계획정을 이루기 위함이다.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경계획정 사례에

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이하 협약) 제83조2)의 관련 규정을 언급하며 

새로운 사안에서 공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이해관계국들에게 제공할 어떤 명

확한 기준을 배제하였다. 대륙붕 경계획정에 사용될 수 있는 원칙과 규칙은 공정한 결

과를 만드는 데 적용되는 원칙과 규칙이다.

4. 해양경계획정 적용의 대표적 사례

① 1969 북해 대륙붕 사건

 1966년 연방 독일, 네덜란드와 덴마크간에 북해에 있는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로 발생

한 쟁의이다. 유럽 북해는 1959년부터 네덜란드 해역과 가까운 해역에서 대형의 천연 

가스가 매장된 지역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연해국들은 대륙붕의 탐사와 자원개발을 

중시하게 됨으로서 분쟁으로까지 가게 된 사건이다. 결국 1967년 이 경계획정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법원에 판결을 구하면서 “독일, 네덜란드와 덴

마크에 속하는 대륙붕의 경계를 나눌 때 어떤 국제법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언

급하며 이전에 법원이 제시했던 원칙과 규칙을 확실히 밝혀 달라고 제소하였다. 국제

사법재판소는 투표를 통한 결정과 심리를 병행해서 진행하였고 1969년 2월 20일 그 판

결을 공포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관련국 사이에 경계획정에 적용된 국제법 원칙과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협상으로 경계를 획정하는 것.

 형평원칙에 따라 모든 관련사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구

성하기 위해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모든 대륙붕의 부분, 그리고 다른 나라의 육지영토

를 침범하지 않는 자연연장 부분을 보존한다.

(2) 규정을 적용할 때 경계획정에 각국이 중첩하는 지역이 있으면 각국이 연합 관할권

을 합의하거나 이전에 서로 중첩된 지역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것 혹은 어

떤 제도가 결정되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합의된 비율에 따라 나눈다. 

(3) 협상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2) 제 83 조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대륙붕의 경계획정
1.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

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상당한 기간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련국은 제15부에 규정된 절차에 회부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간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관련국간에 발효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련된 문제는 그 협정의 규정에 따

라 결정된다.



관련국 해안의 일반적인 구조 및 어떤 특별한 혹은 두드러지는 해안 성질, 이미 알고 

있거나 획정된 대륙붕의 자연 지질 구조와 자원, 합리적인 비례의 요소인데 여기에서 

이 비례란 형평 원칙에 따라 연해국에게 대륙붕의 범위를 부여하여 해안선의 일반적인 

방향으로 해안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게 한 후 같은 해역 내 인접국 간 대륙붕을 효과적

이고 실제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위의 3국도 결국 판결에 따라 대륙

붕 경계획정을 하여 분쟁을 해결했다.

 한 북해 대륙붕 경계획정안은 형평원칙을 대륙붕 경계획정의 주요 적용 원칙으로 하

였다.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중 비교적 유명한 판례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등거리 원

칙, 등거리 특수사정 원칙을 국제 관습법의 일부로 여기는 관점과 등거리 원칙을 ‘대

륙붕 협약’ 제정 이후 형성된 국제 관습법으로 여기는 관점에 대해 반박하였다. 또한 

관련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대한 각국의 대륙붕 이익을 보장하도록 하고 기타 국

가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동시에 같은 해역 내 인접국들

이 대륙붕에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계획정

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의 중첩되는 지역에 중요한 경계획정 세칙을 제시하

였다. 이와 같은 선진국 간 대륙붕 분쟁 해결의 좋은 사례는 동중국해 대륙붕에 완전

히 똑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② 1984 미국 캐나다 메인만 사건

 이 사례에서 경계선을 최종 획정할 때 캐나다에 있는 머차이어스실 섬(Machias Seal 

Island)과 머드 섬(Mud Island)에는 반효력을, 미국의 난터켓(Nantuket Island)섬에는 완전

한 효력을 줬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는 머차이어스실 섬과 머드섬이 오랫동안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위치가 해안으로 돌출해 있어 반효력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양국 해역 

면적과 해안선 길이 비율에 영향을 미쳐 결과가 불공정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

에 법원은 머차이어스실 섬이 이 지역에 해양경계획정에 절반의 효력를 줄 수밖에 없

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난터켓 섬은 그 면적(74km), 인구(수천에 달함), 그 자체의 중요

성(미국 동부의 유명한 피서지)과 그 위치(미국 연안에서 15해리 떨어져 있고 양국 본

토 해안 사이에 있지 않음) 때문에 완전한 효력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이 섬

들에 대한 효력부여 관련 내용은 국제사법재판소 특별재판소가 본안 심리에서 공정한 

결과를 일관되게 강조하며, 특정한 법률 원칙과 실제적인 경계획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대표적인 해양경계획정 사례는 

해양경계규칙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